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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 

1 ( )  학  언어 학원 학 ( 하 ‘본 ’라 한다)  

 하고  달 하  한 직, 학사 운  등에 한 사항  규

함  로 한다. 

2 ( ) 본 는 에 시  한민   에 각하여 

 시 에 계 에  동할  력  양 함  로 한다.

3 ( 어  )  학 에  사 하는 어  는 다 과 같다.

1. “ 사과 ” 라 함  사학  수여하  한 과  말한다.

2. “ 원” 라 함  본 에 재직하고 는 수 상  원  말

한다.

2   학 직  학생 원

4 ( 과 ) ①본 에는 사학  과  다.

②본 에 학 과 로 개 상  학과가 공동 로 ·운 하는 동과

( 하 학과간 동과 라 한다.)   수 다.

③ 내 학  학과 공동 로 운 하는 과   수 다.



5 (학과  원) ①본 에는 언어 합학과  통 역학과  다.

②본 에 하는 학과  원  별  1과 같다.

6 (청강생) ①본  학 과 에 청강생의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, 그 부

사항은 로 정한다.

7 (학·연·산 동과 ) 본 에는 연  또는 산업체  계약에 하여 

·운 하는 학·연·산 동과   수 다. 

3   수업연한  재학연한

8 (수업연한) 본  사학  과  수업연한  업  한  등록 간  

말하  2 로 한다.

  

9 (재학연한) 재학연한  업에 필 한 학  취득  하여 재학할 수 는 

 간  말하   4  원 로 한다. 학 간  재학연한에 산

하지 아니한다.

9 2( 업연한) 업연한  4 로 한다.

4   학   학

10 (학 , 학 ) ①학  3월 1   2월 말 지로 한다.

②학  다 과 같  2학 로 나눈다.

학 는 3월 1  8월 31 지 

가 학 는 9월 1   2월 말 지

③다만, 2주  과하지 않는 에  학  개시  에 개강할 수 다.

5   수업 수  업

11 (수업 수) ①수업 수는 매 학  30주(매 학  15주 상) 상 로 한다.

②천재지변 타 과 운 상 득 한 사 로 1항에 한 수업 수  

할 수 없  에는 고등 시행령 11  2항  규 에 라 매학

도 2주   내에  수업 수  감 할 수 다.

12 ( 원  수시간) 원(학   한다)  수시간  매학 도 30



주  로 매주 9시간 로 한다. 다만,  필 하다고 하는 경우

에는 로 할 수 다.

13 ( 업) ①  업  공  공 로 한다.

② 시 업  필 에 라  한다.

6   학, 편 학, 재 학

14 ( 학시 ) 학생  학  재 학  매 학   30  내로 한다. 

 

15 ( 학 수) 본 는 매  1  상 신 생  할 수 다.

16 ( 집 ) 신 생  학과별로 집한다.

17 ( 학지원 격) ①본  학 격  다  각  같다.

     1. 학사학  지

     2. 령에 하여  동등 상  학력  다고  

  ②    또는 에 하는  경우에는  별도로 할 수 

다.

  ③ 로 본 에 학  지원하는 에게는 22 에 거하여 학  허

가할 수 다.

18 (지원 차) 본  각 과 에 학  지원하는 는   하고 

료  납 하여야 한다.

19 (지원 공 야) 지원 는 신학 , 학과  한  지 않는다.

20 ( 학 원 ) 학원 원 는 학고사  리, 시행  한 학

원  별도로 할 수 다.

21 ( 학허가) ① 학지원 차는 신 생 집 강에 공고한다.

②신 생 에 한 사항  로 하는 신 생 사 원 에 한다.

③ 학  허가  는 지   내에   하고 수업료  

학   타  납 ( 하 “등록 ” 라 한다)  납 하여 등록하여야 한

다.

21 2(편 학) ①편 학  학 원에 여  는 경우에 한하여 할 

수 다. 



  ②지원 격  내  학원에  사학  과  한 학  상 수한 로, 

본 에  2개 학  상 등록하여야 한다. 

22 ( 원  학) 다  각  1에 해당하는 가 학  17 에 규 한 

학 격  갖 고 본 에 학  망하는 경우에는 령  하는  내에  

원 로 학  허가할 수 다.

1. 령 로 하는 탁학생

2.  가  학생

3. 에  우리나라 · 등 과 학 에 상 하는 과   

수한 재 민   

4. 한 탈주민

5. 내 학  학과 공동 로 운 하는 과 에 학하는 학생 

23 ( 과) 본 에 는 과는 실시하지 아니한다. 

24 (재 학) ① 퇴 또는  가 재 학  지원할 경우 원학  원학  

하에 한하여 원  여    매학   내에 재 학  허가

할 수 다. 다만, 다  령에 하여 재 학하는 경우에는 로 한다.

②징계에 하여  처    재학연한 과 는 재 학  허가하지 아

니한다.

③재 학  1 에 한한다. 다만, 생  경우에는  후 1  내에 한하

여 재 학  허 할 수 다.

④재 학생  미 수한 학  통산할 수 다. 

25 ( 학  취 ) 본 에 학  허가  로  학  17 에 한 학 격

 없는 로 거나 또는  등록 차  지 않았  경우에는 학

허가  취 한다. 

7   등록

26 (등록) 학생  매 학   등록  내에 등록  하여야 한다. 등록

차는  등록  납 한 후 수강신청  필함 로  료 다.

27 (등록  납 ) 본  학생  매 학    내에 등록  납

하여야 한다.

27 1(등록  할납 ) 본  학생  신청 에 한하여 등록  할하여 납



할 수 다.

28 (등록  ) 등록   학 등록 에 한 규 에 다. 

29 (복학  납 ) 당해 학  등록  납 한 가 해당 학 에 복학하

는 경우에는 등록  납 하지 아니한다.

30 (결  또는 학시  납 ) 등록  결  또는 학 로 하여 감액 

또는 지 아니한다.

31 (실험실습비 등) 실험, 실습, 실  등에 는 비  로 징수할 수 

다.

8   학, 퇴  

32 ( 퇴) 퇴하고  하는 는 퇴원  하여  학과  경  

 허가  아야 한다.  

33 ( 학  ) ① 학  학,  학 로 한다. 

② 학  학원  하여  승  아야 한다.

③ 학  5  과할 수 없 ,  할 에는 한다. 다만, 

특별한 사 ( : 양 (만 8  하), 신, 산, 한 질병, 해 거주 

등)가 다고  에는 학에 가로 4학 지 가능하다.

④삭

⑤ 학허가  지 아니하고 등록  하지 않  에는 다.

⑥삭

⑦신 생, 편 생  재 학생  학 후 첫 학 에 학  할 수 없다. 다만, 

개강 후 3항  특별한 사 가 생한 경우에 한하여 학신청  할 수 다.

33 2(등록  ) ①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  

3  에 라 미 납 한 등록  한다.

  1. 령에 라 학(재 학  편 학  포함한다. 하 같다)  할 수 

없거나 학업  계 할 수 없는 경우

2. 학허가   가 학포  사  시한 경우

3. 재학  가 퇴  사  시한 경우

4. 본 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 나 그 에 득 한 사 로 해당학

 에 학  하지 않게 거나 학업  계 하지 않게  경우

②등록 후 학하는 경우에는 별  3  에 라 한다.



34 (복학  복 ) ① 학  복학   등록 간 내에 허가할 수 

다.

②  5항  규 에 하여  는 1  내에 원  여   

에 한하여 복 할 수 , 복  1 에 한한다.

35 (삭 )

9   수료  업

36 (수료  업) ①본  학 과  수료  업 시 는 매학  말로 한

다. 업식  매  1  시행한다.

②수료라 함  수업연한  경과하고 학  41  규 에 거한 학  취득

한 것  말하고, 업 라 함  학 과  수료한 후 학  취득한 것  말

한다. 

③본  학 과  수료한 에 하여는  학  하는 에 라 수료

 수여할 수 다.

37 ( 업 취 ) 업생 로 학사 리규  학 취  사 가 생하  에

는 업  취 하고 학  탈한다.

37 2(삭 ) 

37 3( 업) ①본  언어 합학과에 등록하여 다 과 같  건  

한 는 수업 연한  1학  단 할 수 다. 다만, TESOL 공과 어

재개  공에 한하 , 야간(블렌 드)과  학 , 편 학   재 학 는 

한다.

   1. 주간과  3개 학  수하고 필수과  포함하여 30학  상 취득한 

경우

   2. 수한  과   평 평균  4.0 상  경우

   3.  심사  통과하거나 합시험  어능력평가에 합격한 경우

   4. 학사경고  거나  ‘F'    없는 경우



10   과 , 과  수  리

38 ( 과 ) 과  공통과   공과 로 하고, 공과   필수

 택   과 에 다. 

39 (학 당 수시간) ① 과  수  단 는 학 로 하고, 1학 당 수

시간  매 학   15시간 상 로 한다. 다만, 11  2항  경우는 

로 한다.

40 ( 과  운 ) ①본  과  2 에 한 씩 개편하는 것  원

로 하  학과  청하고  필 하다고 하는 경우 수시 개편  

할 수 다.

② 과  개편  운  등에 한 사항  각 학과  개편안  만들

고 학원 원 에 한다.

③ 과  개편안  학원 원  심  거쳐  한다. 

40 1(원격수업 개   운 ) ① 원격수업 과  규학 에 개 하는 

것  원 로 한다. 

 ②  원격수업 과  학 , 폐강, 재수강, 평가  수업 

과 과 동 하게 한다.

 ③ 원격수업 과  시수는 책 시수 산 에 포함 다.

 ④ 원격수업 과  학  당 수시간  매 학   15시간 상 로 

한다.

⑤ 원격수업 과   수시간  학습시간  실시간 상강  시간  상

(과 , 론, 퀴 , 학습 리, 심 학습 료 등) 시간  합하여 1학  당 

50  상  어야 한다.

⑥ 원격수업 운 에 한 사항  원격수업 운  규 에 로 한다.

41 (과 수 학 ) ① 언어 합학과 TESOL  어 재개  사과  

수료에 필 한 학  30학  상 로 하  복수 공  45학  상 로 한

다. 

  ② 한 어 공 사과  수료에 필 한 학  24학  상 로 하  

어·한 어  복수 공  45학  상 로 한다.

  ③ 한 어· 어통 역 공 사과  수료에 필 한 학  46학  상

로 한다.

  ④ 한 어· 트남어통 역 공 사과  수료에 필 한 학  52학  

상 로 한다. 

  ⑤ 한 어· 트남어 역 공 사과  수료에 필 한 학  30학  



상 로 한다. 

 

  ⑥ 학원과  수학  필 에 라 할 수 다. 

42 (학 당 취득학 ) ①학 당 취득학   3학 ,  18학 로 한

다. 

②삭

43 (삭 )

44 (수강신청) 학생  지   내에 수강할 과  신청하여야 한다.

45 (수강과  변경  취 ) 수강과  변경  취 는 학사 리규 에 

다.  

46 ( 시간) 학  취득하고  하는 학생  체 수업시간  3/4  과하

여 하여야 한다.

47 (시험) 과 별로  평가하  하여 학 말에 시험  실시하거나 

과  가할 수 다. 다만, 간시험  수시로 행할 수 다.

48 ( 등   평가) ①학업  시험 , 과 평가, 상 , 학습태

도 등  참 하여 여하 , 그 등 과 평  다 과 같다.

등 ,  평 ,   

A+    4.3     97.00-100          

A0    4.0     93.00 -96.99

A-    3.7     90.00-92.99

B+    3.3     87.00-89.99

B0    3.0     83.00-86.99

B-    2.7     80.00-82.99 

C+    2.3    77.00-79.99

C0    2.0     73.00-76.99

C-    1.7     70.00-72.99

D+    1.3     67.00-69.99

D0    1.0      63.00-66.99

D-    0.6      60-62.99

F      0       60 미만



②별도로 지 하는 과 에 해 는 락만 하여 는 ‘S’로, 낙

는 ‘U’로 시하 , 평  여하지 아니한다.

③ 평가 료가 미비할 에는 로 ‘I’(미 )   여할 수 

다.

④수강신청  하고 수강하지 아니한 과   ‘F’가 다.

49 ( 가시험) 질병 타 득 한 사 로 시험에 하지 못할 에는 사 에 

가시험원  에게 하여 승  아야 하 , 그   

지는 “I”로 처리 다. 

50 (취득학  ) ① 과 별  ‘D-’ 상   학  취득한 것

로 한다.

②  과  재 수하여야 할 경우 1  과할 수 없다. 

51 (학사경고) 한 학   평  평균  2.7에 미달 거나 6학  상  

‘F’  에게는 학사경고  한다.

11   학 ·

52 (학 ․ ) 학 ·   심사에 한 사항  사학

·  에 한 내규에 다.

11 1  합시험

52 1( 합시험) 합시험에 한 사항  련 내규에 다.

12   학 수여

53 (학 수여 건) ① 언어 합학과  TESOL  어 재개  공  학

수여 건  다 과 같다.

   1. 수료학  30학  상, 복수 공  경우 45학  상 로 한다. 

2. 해당 공  업 건  해야 하  복수 공  경우 과 에 시

 복수 공 업 건  해야 한다.

3. 각 과 에  수한  과   평 평균  3.0 상 어야 한다.

4. 사학  ·  심사에 합격하거나 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



② 한 어  공  학 수여 건  다 과 같다.

   1. 수료학  24학  상, 복수 공  경우 45학  상 로 한다. 

2. 필수 과   수강하여야 한다.

3. 각 과 에  수한  과   평  평균  3.0 상 어야 한다.

4. 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

③ 한 어· 어통 역 공  학 수여 건  다 과 같다.

   1. 수료학  48학  상 로 한다. 

2. 필수과   수강하여야 한다.

3. 각 과 에  수한  과   평 평균  3.0 상 어야 한다.

4. 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

④ 한 어· 트남어통 역 공  학 수여 건  다 과 같다.

   1. 수료학  52학  상 로 한다. 

2. 필수과   수강하여야 한다.

3. 각 과 에  수한  과   평 평균  3.0 상 어야 한다.

4. 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

⑤ 한 어· 트남어 역 공  학 수여 건  다 과 같다.

   1. 수료학  30학  상 로 한다. 

2. 필수과   수강하여야 한다.

3. 각 과 에  수한  과   평 평균  3.0 상 어야 한다.

4. 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

54 (학 별) 본 에  수여하는 학  별  별  2  같다.

55 (심 ) 학원 원 는 학 취득 격  갖   료  로 심

한다.

56 (학 수여)  학 수여 심 에 통과  에게 해당학  수여한다.

57 (학  수여) 본  학 수여는  별지 1  식에 하여 수여

한다.

58 (학 수여  취 ) 본  학   로  그  상하는 행 가 

 에는 학원 원  심  거쳐 그 수여  취 할 수 다.



13   포상  징계

59 (포상) 학업  우수하고 타   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

, 에 한 사항  학사 리규 에 다.

60 (징계) ①  학생  학  하거나 학생  본 에 어 난 행  

하  에는 징계할 수 다.

②징계는 근신, 학  퇴학 로 한다. 

③학생  징계하고 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견진술   주어야 

한다.

④징계 차  징계에 한 사항  학사 리규 에 다.

61 (퇴학) ① 51  학사경고  통산 2   는 퇴학 처 한다.

②퇴학한 는 본 에 재 학할 수 없다.

14   학

62 ( 학 ) ①학생에게는 2 (4학 )간 학  지 할 수  학  

지 에 한 사항  학  지 에 한 내규에 다. 

  ② (삭 )

  ③ 학  련 심 는 학원 원 가 맡는다.

  ④ 학원 원 는 학  업  련하여 다 과 같  사항  심 한다.

1.  학  수령 원 

2.  학  지

3.  학생 지도

4.  타 학  련 주  사항

  

15   직

63 (직 ) 본  직 는 직 규 에 다.

16   체평가

64 ( 체평가) 고등  11 2(평가)에 라 학 체평가  실시하  

사항   로 한다. 

65 ~ 67 (삭 )



17   학원 원

68 ( 학원 원 ) 본  운 에 한 주  사항  심 하  하여 학원

원  다.

69 ( 원  ) ① 원 는  지 하는 6  상  원 로 하  

원  로 한다.

  ② 원  는 2 로 한다.

  ③ 원 에는 간사 1  , 원  한다.

70 ( 원  능) 원 는 다  사항  심 한다.

1. 학·수료  학 수여에 한 사항

2. 학과 또는 공  ·폐지  학생 원에 한 사항

3. 과 에 한 사항

4. 학원에 한 규  ·개 에 한 사항

5. 타 학원  운 에 한 사항

71 ( 원  집) 원 는 원  청    집할 수 다.

17 2 등록 심 원

71 2(등록 심 원 ) 고등  11 2항에 거하여 

등록 심 원  다. 

71 3( 원  ) ① 원 는  지 하는 직원 2 (학  

천하는 재단 사  포함), 학생 3 , 동  1 , 련 가 1 로 

하  원  학과 로 한다. 

② 원  는 2 로 한다. 

③ 원 에는 간사 1  , 원  한다. 

71 4( 원  능  집) ① 원  능  고등  11   학 

등록 에 한 규  2 에 다. 

  ② 원 는   원  청    집할 수 다. 

18   학 원



72 ( 학 원 ) 본  계 에 한 주  사항  심 · 결하  

해 학 원   수 다.

73 ( 원  ) ① 학 원 는    하는 4  내   

 가로 하  원   다. 

② 원  는 2 로 한다.

③간사는  한다.

④ 원 는  사항  심 하  하여 필 할 경우 별도  과 원  

·운 할 수 다.

74 ( 원  능) 원 는 다  사항  심 · 결한다.

1. 개편(학과 원 , 학과 통폐합) 상 학과에 한 심   

2. 학과신   원 원학과에 한 심   

3. 개편 상학과  원들에 한 처우 안  

4. 개편  항   수 에 한 신   변경

5. 타 학과 개편에 필 한 사항에 한 심   진

75 ( 원  집  결) 원 는 원  집하 , 원 과 수  

과 원 과 수  찬 로 결한다.

19   학 사 원

76 ( 학 사 원 ) 본 에는 수  동   타 학 원  사

에 한 주  사항  심 하  하여 학 사 원  다.

77 ( 원  ) ① 학 사 원 는 행 처    하는 5  

내  수 또는  가로 하  원  행 처  다.

② 원  는 1 로 하  할 수 다.

③ 원 에는 간사 1  다.

78 ( 원  능) 학 사 원 는 다  사항  심 한다.

1. 수   청, 보 청 또는  동 에 한 사항 

2. 연 실   역  학  동

3. 학생  학업  생 에 한 지도 능력과 실

4. 계 령  수  타 원 로   지



5. 타 필 하다고 하는 사항

79 ( 원  집  결) ① 학 사 원  는  청    

또는 원  필 하다고 할  원  집한다.

② 학 사 원 는 재 원 과 수  과 원 과 수  찬 로 

결한다.

19 1  비 원

79 1(비 원) 비 원  과 직 는 다  각  같다.

  1. 우 수: 강  학생지도 등  담당하  하여  원

  2. 겸 수:  등에 근 하는 로 , 그 직 내  본 에  담당할 

  연 내 에 합하여 본  원에 하는 지 로 , 연 에 

사하도록  원 

  3. 강사: 과  운 상 시간 로 강 에 참여하도록  원

  4. 빙 수: 과  운 상 특수한 과  지도하  해  원

  5. 특 수: 학 , 학술연   경 사 에 여한 로  본  

에 여할 수 는 학식, 지식, 경험  는 

79 2(비 원 ) ①비 원  학과  채 청  아 공개채  

차  거쳐 원 사 원  심  거쳐 한다.

②비 원    재  심사는 비 원평가 원 에  한다.

③비 원    재 에 한 사항  비 원 사규 에 

다.

④ 특 수   본 ‘특 수 규 ’에 다.

79 3(비 원 강 시간) ①강사는 주당 6시간 하 강 가 원 다. 

②겸 수, 빙 수  우 수는 주당 9시간 하 강 가 원 다.

③  필 하다고 하는 경우 강사는 주당 9시간, 빙 수, 겸 수, 

우 수는 12시간  과하지 않는 에  강  할 수 다.

20   학생 동

80 (학생  등) ①학생  학생  등 학생단체  할 수 다.

②  단체는 학생  로 운 한다. 

81 (학생 학업  생 지도) 학업  학생생  상담과 지도  하여 상담



지도 수   수 다.

82 (학생  ) ①학생  학  등 규  수하여야 하 , 수업, 연  

등 학  본 능 수행  해하는 개  또는 집단  행  에 

는 동  할 수 없다.

②학생  등 학생단체는 집   행사  주 함에 어  1항  규  수

하여야 한다.

83 (간행 ) 학생  간행  간에 한 사항  학사 리규 에 다.

20 1  애학생 지원

83 1(특별지원 원 ) ①본 는 다  각  사항  심 , 결 하  해 

특별지원 원  , 운 한다. 

1. 학  애학생 지원  한 계

2. 심사청  사건에 한 심사 ․ 결

3. 그 에 애학생 지원  한 사항

 ②특별지원 원  과 운 에 필 한 사항   로 한다.

83 2( 애학생지원 ) ①본 는 애학생    생 에 한 지원  

․ 담당하는 애학생지원  ․ 운 한다.

② 애학생지원  과 운 에 필 한 사항   로 한다.

20 2   운

83 3( ) 본 는 학원생   보 하고  향상시키  

하여  운 한다.

83 4( 원 ) ① 에 는 원  하여 운 하  

 원  1  포함한 8  상  원 로 다 과 같  한다.

 1. 본  수  원 로 한다.

 2. 원  직원, 학생, 보 에 한 학식과 경험  한 가 에  

 하거나 한다.

 3. 원  학생 원   2  상 로 하  원 수  10  3 

상  도록 하  특 별  원  원 수  10  6  과하지 

않도록 해야 한다.

 4. 사안에 라 각 에 해당하는 사람   원  약간  원 로 



 수 다.

 가. 학 나 공  연 에  수 상 또는 에 상당하는 직에 

거나 었  사람 로  련 야 또는 학 련 야  공한 사람

 나. 공공 나 단체에  련 야 업  수행하고 거나 었  사람

 다. 변 사  격  는 사람

 라. 그 에  각 에 상당하는  지식과 경험  갖  사람

② 원  는 2 로 하 , 연 할 수 다. 

83 5( 원  ) ① 원 는 다  각   수행한다.

 1.  사건 사에 한 심

 2. 해당 사건  사실 계  해결 안에 한 견 시

 3. 1  사건 사가 미진한 경우, 보 사  청

②   원  운 에 한 사항  운 규 에 로 

한다.

21   ․   산학 력단

84 (삭 )

85 ( ) ①본 에 IGSE 원, IGSE학술 보원, 닉스연  등  

  수 다.

② 항  각 에 한 사항   규 에  한다.

86 (삭 ) 

86 2(산학 력단) ①산업 진   산학 력 진에 한   25 에 

거 본 에 언어 학원 학  산학 력단( 하 ‘산학 력단’ 라 

한다)  다.

  ② 항   업   운 에 한 사항  산학 력단   운 규

로 로 한다. 

86 3(평생 원) ①본 에 언어 학원 학   평생 원( 하 

“평생 원” 라 한다)  다.

② 항   업   운 에 한 사항  평생 원 규   운 규

로 로 한다. 

22   보



87 (시행 )  학  시행  학 수여에 하여 필 한 사항  학사 리

규 에 다.

88 (학 개 차) ①본 학  개 하고  할 에는  또는 학원 원

가 하고, 5  상 공고한 후 학원 원  심  거쳐   

한다.

②  학  시행  한 규   또는 개 하고  할 에는 5  상 

공고한 후 학원 원  심  거쳐   , 공포한다.

 

(시행 )  학  원 로  학 립 가   날  시행한

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02  9월 1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04  8월 30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06  8월 28  시행한다. 

 

(시행 ) 본 학  2007  3월 1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07  8월 1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08  7월 7  시행한다.



 

(시행 ) 본 학  2009  8월 31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10  8월 30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10  12월 14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11  5월 16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12  4월 26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13  9월 1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16  5월 1  시행하  2016학 도 신 생  한

다. 다만 개 학   재 생 로 2016학 도(본  학사력)에 복학하는 경우

에는 본 학  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16  9월 1  시행한다.

 



(시행 ) 본 학  2017  3월 1  시행하  2017학 도 신 생  한

다. 

 

(시행 ) 본 학  2017  9월 1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18  1월 1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18  3월 1  시행하  2018학 도 신 생  한

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18  9월 1  시행하  어 재개 학과 재학생  

업생  학과는 어 합학과로 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19  3월 1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19  7월 15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20  3월 1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22  3월 1  시행한다.



 

(시행 ) 본 학  2022  11월 1  시행하  2023  학  신 생  

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23  6월 1  한다.

 

(시행 ) 본 학  2023  9월 1  한다.

<별  1> 학과  학 원

학  과 (  공 ) 사학 과

언어 합학과

통 역학과
50



반 사유 발생일 반 액

학  개시일부터 30일 지 등록 의 6분의 5 해당액

학  개시일에 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지 등록 의 3분의 2 해당액

학  개시일에 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지 등록 의 2분의 1 해당액

학 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 하지 아니함

          학  

  학과
공 사학 과

언어 합학과

TESOL
어학 사

(MA in TESOL)

어 재개
어학 사

(MA in ELT Materials Development)

한 어
어로  한 어 학 사

(MA in Korean Language Education)

통 역학과

통 역학
(한 공)

통 역학 사(한 어· 어 공)
(MA in Korean-English 

Interpretation&Translation)

통 역학
(한 공)

통 역학 사(한 어· 트남어 공)
(MA in Korean-Vietnamese 

Interpretation&Translation)

역학 사(한 어· 트남어 공)
(MA in Korean-Vietnamese Translation)

<별  2> 학 별 

         

<별  3> 등록    



[별지 1  식]



[별지 2  식]



[별지 3  식]



[별지 4  식]



[별지 5  식]



[별지 6  식]


